
신구조문 변경대비표 

변경시행일: 2023년 11월 2일 

1. 개정 사유 

(1)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2023.11.2. 시행에 따른 일부 개정 사항(2023.8.1.) 반영 

(2) ‘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업무 및 위반방지 지침’ 내 자구수정 등 

 

2. 개정 내용 

금융소비자보호규정 

변경 전 변경 후 비고 

제39조(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응) 

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회사는 8영업일 이내에 금융소

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·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동 기간 

내에 열람·청취토록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

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

열람·청취하게 하여야 한다. 

제39조(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응) 

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회사는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

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·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동 기간 

내에 열람·청취토록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

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

열람·청취하게 하여야 한다. 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

한 법률 시행령」

(2023.8.1.) 개정 반영 

 부 칙(4) 

이 규정은 2023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

부칙 신설 
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업무 및 위반방지 지침 

변경 전 변경 후 비고 



제4조(점검 대상 업무) 사전 점검과 자체 점검 대상업무는 금융소

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18조 제2항 각호와 금융소비자보호규정 

제1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융상품 개발, 판매, 사후관리업무와 

관련한 업무로 하며, [별표1]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제4조(점검 대상 업무) 사전 점검과 자체 점검 대상업무는 금융소

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18조 제2항 각호와 금융소비자보호규정 

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융상품 개발, 판매, 사후관리업무와 

관련한 업무로 하며, [별표1]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 

자구수정 

[별표1] 점검 대상 업무 및 점검 사항 

업무 단계 
점검 

구분 
점검 사항 적정성 점검 항목 

점검 

시기 

or  

방법 

사후관리 자체점검 
업무절차 

 적정성 

상품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

통제 자체  점검 리스트  점검 

상시/ 

[펀드직판:분기] 
 

[별표1] 점검 대상 업무 및 점검 사항 

업무 단계 
점검 

구분 
점검 사항 적정성 점검 항목 

점검 

시기 

or  

방법 

판매/운용 
사전/ 자체

점검 

업무절차 

 적정성 

상품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

통제 자체  점검 리스트  점검 
상시/분기 

 

자구수정 

[별표2] 인사[전략기획] | 판매자격/보수교육/자격 재취득 기준 관

리[직판 부서 대상]  

[별표2] 인사/평가담당부서 | 판매자격/보수교육/자격 재취득 기준 

관리[직판/방문판매 부서 대상] 

자구수정 

[별지 제2호] 적정성원칙 

2. 증권, 지식재산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

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

[별지 제2호] 적정성원칙 

2. 증권(매도증권 제외), 지식재산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

시하는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

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

한 법률 시행령」

(2023.8.1.) 개정 반영 

 부  칙 (2) 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 11월  2일부터 시행한다. 

부칙 신설 

 


